
1. 추진배경

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욕구는 소득증가와 더불어 양(量)위주

에서질(質)위주의고품질, 안전·위생축산물로전환되고있으며,

최근웰빙붐과함께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축산에대한관심이

높아지고있다.

1 9 9 2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축산물 등급판정사업은 시행초

기에는시행반대등으로많은어려움을겪었지만성공적으로정착

되어품질향상에크게기여하고있으며, 최근시범사업으로추진되

고 있는쇠고기 이력추적관리사업도소비자의알 권리를 확대하여

국내산축산물에대한신뢰도를높일것으로예상된다.

친환경축산인유기축산물인증은 2 0 0 5년에 처음 시작되어시행

초기단계로해결할 과제도많지만그동안생산성위주의축산경영

에서발생된축산분뇨에의한환경오염과항생제오남용문제등을

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생산자, 소비자, 가축에만족을 줄 수

있는새로운축산방향을제시하고있다.

2 0 0 1년 7월제2 4차 W T O와 FAO 산하의C O D E X (국제식품규

격위원회) 총회에서유기가축분야에대한일반원칙과사육·관리

방안이마련됨에따라국내에서도유기축산이본격논의되기시작

하였다.

우리나라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제정(’9 7 . 1 2 )되고 2 0 0 1년 7월

에“유기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지침안”이 C O D E X식품분과위원

회에서합의됨에따라동법시행규칙을개정(’0 1 . 7 )하여유기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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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, 전환기유기축산물생산및 인증기준을설정

하고농협중앙회안성목장에서유기축산시범사

업을 2 0 0 3 - 2 0 0 5년 3년동안 추진하여 이를 바

탕으로 2 0 0 5년부터 유기축산인증이 본격 추진

되고있다.

2. 유기축산 현황

□ 국내·외유기축산여건

국내 유기축산 여건은 이제 초보단계로 중국

과 호주와 같이 광활한 국토에서대단위 유기농

산물 생산이 가능한 국가와 비교하여 유기사료

확보에어려움이있어유기축산물의생산단가를

절감시키는데 어려움이크다. 또한높은가격을

주고 유기축산물을 구입하려는 소비자 수요가

제한적이기때문에일정수준이상으로생산량을

확대시키는것은 한계가 있다. 호주는유기축산

물 수출을 확대하기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

고 있다.

우리나라의경우유기축산물이생산되지않아

수입 유기축산물과 국내 일반 축산물이 비교될

경우 국내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도와 경쟁력을

약화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유기

축산을 유도하는측면도 있다. 이러한국내여건

을 고려하여 외국에서 유기적으로 재배된 농산

물을 유기사료 원료로 가축에 급여하는 경우도

전환기간을거쳐유기축산물로인증이가능하도

록 하고있다.

또한 고품질의 유기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는

유기축산 활성화로 가축분과 액비가 토양으로

환원되는생태계순환이정상적으로작동되어야

한다. 향후 친환경 축산물로분류되는무항생제

축산물인증제도가도입되면생산농가의노력과

정부 지원여하에따라크게확대되어축분의 경

종농가 환원활성화와소비자의안전축산물소

비욕구 부응에도많은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

다.

□ 유기축산물인증현황

국내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’0 5년부터 인증이

시작되어 ’0 6 . 7월말 현재 유기축산물 인증이

3 3건, 전환유기축산물 인증이 2건으로 3 5건이

인증되었다. 인증대상 축종별로는 한우가 3건,

육우1건, 젖소4건, 돼지5건, 산란계12, 육계

1 0건으로양계에서가장많이인증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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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주요국가의유기농산물재배면적

구분 호주 이탈리아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일본 중국 쿠바

재배면적
10,000 1,168 950 725 697 665 509 479 297 187 5 1,130 1,300(천ha)

총재배
면적대비 2.2% 8.0 0.2 4.2 4.1 2.3 1.7 1.3 11.6 6.1 0.1 0.8 19.7

(%)

※자료: IFOAM(2004.2),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



유기인증및 전환유기인증은경기, 강원, 충북

북부지역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, 인증담당

기관은 전체 인증건수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이 1 4건이고 민간인증기관이 2 1건을 처리하였

으며 2 - 3개의 민간인증기관이 대부분 담당하고

있다.

□ 유기축산물생산현황

‘0 5년 5월이후 유기계란이 첫인증을 받은 후

’0 5년 유기축산물생산실적은2 5 5톤(계란1 0 9 ,

원유119, 닭고기13, 돼지고기12 등)이었으나,

‘0 6년 6월에는 6 6 4톤(계란 1 7 3톤, 닭고기 2 2

톤, 돼지고기 1 6톤, 원유 4 2 6톤, 한우 1 3톤)으

로 전년대비 2 6 1 %가 증가하였다. 유기축산생

산물의 대부분은 원유( 6 1 % )와 계란( 2 6 % )이

차지하고 있으며, 최근유기원유 생산 증가폭이

크게 나타났으나 전체 축산물 생산량을 대비하

면 미미한실정이다. 

참고로 일반경종 농산물의 경우는 무농약, 저

농약농산물이친환경농산물로포함되어있으며

‘0 5년말 기준으로 전체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

물의 비중이 4 %를 보였으며, 생산량은 매년

30-40% 증가추세를보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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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축산물인증현황(‘06.7월말현재)

인증실적 인증대상축종

계 유기 전환유기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

35건 33 2 3건 1 4 5 12 10

지역별인증현황

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

35건 8 8 6 4 2 3 2 2

유기축산물생산실적

구 분 한육우 돼지 닭고기 계란 우유

인증품 ‘05(A) 4 12 13 109.2 119

생산량(톤) ‘06.6(B) 27 16 22 173 426

’05축산물전체생산량(C, 톤) 152,424 701,526 300,718 514,862 2,230,000

비 율
A/C 0.003 0.002 0.004 0.002 0.005

B/C 0.02 0.002 0.007 0.03 0.02



향후 친환경 축산물 생산은 2 0 1 5년까지 전체

생산량의1 0 %를 생산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

으며이는양돈과 양계를 중심으로무항생제축

산물을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전체 축산물 생산

량의8% 수준을생산하고유기축산물을2 %까

지 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.

3. 축산물 인증제도 확대 방안

□ 축산물품질인증제도폐지에따른설문조사

축산물의 인증제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

거한 축산물품질인증과 친환경농업육성법에근

거한친환경축산물인증제도가있어인증심사에

통과할 경우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인증내용을

표시할수 있다.

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

축산물품질인증은‘0 6 . 4월 현재 참여농가수는

1 , 3 5 4농가(한우624, 돼지269, 육계12, 계란

4 4 9 )이나 이제도는 농산물 인증제도 개선대책

에 따라 ’0 7년부터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’0 8년

부터는완전폐지될계획이다.

품질인증에 참여하고있는 육계나, 산란계농

가는 향후 도입되는 무항생제 인증제도로 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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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량변화

구 분 ‘99 ‘00 ‘01 ‘02 ‘03 ‘04 ‘05

농가수(천호) 1 2 5 12 23 29 53

재배면적(ha) 1 2 5 11 22 28 50

생산량(천톤) 27 35 87 200 365 461 798

- 인증단계별비중(‘05) : 저농약61%, 무농약30%, 유기(전환유기) 9%
- 전체농산물대비친환경농산물비중: (‘00) 0.2% →(’04) 2.5 →(‘05) 4 

품질인증신청사유

구 분 판로개척 높은가격 판매처요구 신뢰성향상

분 포 27 16 24 97



을 계획하고있으나여건이미비한농가는현 판

매가격유지또는판로에애로가있을것으로예

상된다.

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된 축산물 품질인증제

도가 인증농가에 미친 효용성 및 품질인증제도

폐지로 예상되는 농가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

축산물 품질인증농가(생산자단체) 161농가를

대상으로 2 0 0 6 . 7 . 1 8 ~ 7 . 2 8기간 동안 설문조사

를 실시하였다. 조사결과 농가에서는 인증제도

로 인하여 판로와소비자 신뢰확보에혜택을 보

고 있으며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추진하는

농축산물인증제도는향후지속적으로확대발전

시켜야할 중요한업무임을시사하고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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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인증성과

구 분 판로확보 브랜드가치제고 가격상승 신뢰성향상 기타

분 포 39 26 15 81 5

축산경영에도움을준 정도

구 분 많은도움 어느정도도움 큰 도움안됨 전혀도움안됨

분 포 94 58 2 1



축산물 품질인증제도 폐지시 9 4 %가 다른 인

증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으며 전환을 희망하

는 인증의 종류는 무항생제축산( 5 0 % )과 유기

축산( 3 1 % )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의 대부

분은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

사되었다.

현 농가의 생산수준에서인증전환가능여부에

대하여무항생제축산의경우7 8 %가 즉시인증

전환이 가능하거나사료등의 자재확보시 인증

이 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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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환을희망하는인증종류

구 분 유기축산 전환기유기축산 무항생제축산 HACCP 인증 기타

분 포 30 17 73 17 12

품질인증폐지시피해의종류

구 분 판로 가격 소비자신뢰저하

분 포 50 18 91



□ 축산분야GAP 인증제도도입방안검토

품질인증제도폐지에대비하여새로운인증제

도로 도입방안을검토하고 있는 축산물 G A P인

증에대하여는설문에참가한농가의9 1 %가 긍

정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

주된 이유는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제품홍보

가 용이하거나 판로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

조사되었다. 응답자의9 %는 GAP 인증을 받아

도 판로·가격에실익이없으며, 현여건에서인

증을 받기 어려워 GAP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

것으로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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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GAP 인증도입시참여여부

구 분 참여희망 검토후참여 미참여

분 포 120 27 14

GAP 인증참여를희망하는이유

구 분 판로가용이 높은가격수취 제품홍보용이 기타

분 포 48 21 55 4



경종분야의 농산물 G A P인증제도는‘0 3 -’0 5

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민간인증기관을

통하여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, 민간인증기관으

로는농협중앙회를비롯하여대형유통업체로롯

데마트, E-마트가참여하고 있고, 대학 등이 참

여하고 있다. GAP 인증농산물은생산단계부터

포장·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와 이력추적관리

가 가능하도록 관리되므로 향후 농산물 품질관

리와소비자 선택에서 큰 변혁을 초래할 것으로

예견되고있다.

축산물의 경우는 그동안 축산물가공처리법에

근거한 농장 HACCP 인증제도가 추진되고 있

어 G A P인증제도도입이지연되고있으나, 많은

축산농가가 참여할 수 있고 축산물 위생·안전

성 뿐만아니라 사육단계까지 전반적으로 U p

grade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인증제도로 조속히

도입되어야할 것으로보고있다.

□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제도도입

일반농산물의경우친환경농산물의종류에무

농약농산물, 저농약농산물이 포함되어 농가가

선택적으로 농가 수준에 맞는 친환경농법을 선

택할 수 있으나, 축산물의 경우는 유기축산물,

전환기유기 축산물로 2종류의 인증만 받을 수

있도록되어있어상대적으로경종농가와비교하

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온 면도 있다. 다행히

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면 무

항생제축산물도친환경농산물의분류에포함되

므로축산농가의항생제저감노력과친환경적인

가축사육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. 무항생제

축산물은유기축산물과달리유기사료를급여하

지 않아도되며다만, 사료내항생제, 항균제혼

입은 물론호르몬제주사등이사용되지않아야

한다.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수의사 처방으로

치료한경우는일반가축으로관리하고무항생제

축산물로인증될수 없도록할 계획이다. 

향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가 도입되면

가장 친환경적인 축종인 한우 사육농가에 무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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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AP 인증참여를원하지않는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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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제 한우고기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관련기

관, 생산자단체등과 협의하여 인증기준설정을

검토하고있다.

4. 향후 중점추진 과제

□ 소비자신뢰확보를위한관리강화

국내 유기축산은 시행초기로 유기사료확보,

사양관리, 판매 유통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.

정부에서관련법에의거하여추진되는유기축산

물 인증은 한번소비자의신뢰를 저버리면신뢰

를 다시회복하는데 많은시간과어려움이있게

된다. 따라서농가나, 인증기관에서는인증업무,

유기사료검정, 유기축산물의잔류물질검사 등

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하여 생산물에서

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육단계 관리와 사후

관리를강화시켜나갈계획이다.

□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대비하위법령보완

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될

경우연말까지시행규칙에인증기준을신설하여

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제

도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. 친환경농업

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있으며,

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(안)과 관련하여서는

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

의사의 처방 및 관리하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

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는 있으나 소비자의신뢰

를 확보하기위하여“동물약품을투여한가축은

일반축산물로 분류하여야 한다”는 의견이 개진

되고있다. 

□ 유기배합사료성분등록및 관리강화

유기축산의 핵심적인 사항중 하나는 안전한

유기농산물 및 유기사료원료로 유기배합사료를

제조하여 가축에 급여되도록하는것이다. 현재

는 인증기관에서유기사료를확인하여급여토록

하고있지만, 향후사료관리법제1 0조에근거한

사료공정서에 유기배합사료 관련사항을 추가하

고 공정및 일반기준을신설하여시·도에서유

기사료로 성분등록 토록하고 사료검사요령(농

림부 고시)을 개정하여 유기배합사료 검정항목

등을추가하여관리해나갈계획이다.

□ 유기축산물에대한시험연구확대

유기축산은우리나라의기후풍토에적응한가

축을 선정하여 친환경적이고 가축의 복지를 보

장하는수준으로사양관리하는유기축산기술을

연구개발해나가기위하여국내의연구인력이나

연구기반 확대와 관련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

요하다. 

또한우선적으로유기축산의현장애로과제인

유기조사료 생산·관리기술 개발이 필요하며,

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기가축 사육시설 축사기

준 면적도 유기가축사양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

증하여미흡한점은계속보완해나가야할 것이

다. 유기 축산농가의경영분석조사를통하여 생

산비 절감 방안을 제시하고 유기축산물의 품질

향상및 유통개선방안에대한농가지도및 현장

애로기술도개발해나가야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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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현황

국내 유기축산물 인증 현황 및 향후과제

격월간 사료 2 0 06/9·1 0 〡6 5

농가현황 인증현황
인증번호 인증기간 축종

농가명 전화번호 주소 인증종류

안성목장 031-653-2033 경기안성 유기축산물 10-30-5-01 2006.5.19~2007.5.18 산란계

안성목장 031-653-2033 경기안성 유기축산물 10-30-5-02 2005.7.8~2006.7.7 육계

안성목장 031-653-2033 경기안성 유기축산물 10-30-5-03 2005.11.04~2006.11.03 원유(젖소)

이창기 033-435-2337 강원홍천 전환유기축산물 11-08-6-01 2005.5.30~2006.5.29 산란계

김영준 033-442-0091 강원화천 유기축산물 11-14-5-01 2005.11.21~2006.11.20 육계

송민석 033-440-0020 강원화천 유기축산물 11-14-5-02 2005.11.28~2006.11.27 산란계

우광균 033-442-1163 강원화천 유기축산물 11-14-5-03 2006.3.14~2007.3.13 산란계

최병철 033-481-7117 강원양구 유기축산물 11-15-5-01 2006.2.15~2007.2.14 산란계

한 경 033-335-3393 강원평창 유기축산물 11-11-5-01 2005.9.28~2006.9.27 원유(젖소)

최순철 043-423-7688 충북단양 유기축산물 12-11-5-01 2006.3.23~2007.3.22 산란계

문종성 043-423-2595 충북단양 유기축산물 12-11-5-02 2006.3.27~2007.3.26 산란계

나봉주 043-423-2676 충북단양 유기축산물 12-11-5-03 2006.3.30~2007.3.29 산란계

유규열 043-423-0153 충북단양 유기축산물 12-11-5-04 2006.4.5~20074.4 산란계

강유성 043-422-0068 충북단양 유기축산물 12-11-5-05 2006.7.6∼2007.7.5 돼지고기

정상진 041-642-1486 충남홍성 전환유기축산물 1-6-01 2005.11.24~2006.11.23 한우

이상수 061-863-0775 전남장흥 유기축산물 2-5-01 2005.7.6~2006.7.5 산란계

조계범 054-783-0374 경북울진 유기축산물 2-5-02 2005.9.15~2006.9.14 산란계

청초밭영농조합 064-787-7812 제주남제주 유기축산물 2-5-04 2005.12.28~2006.12.27 육우고기

청초밭영농조합 064-787-7812 제주남제주 유기축산물 2-5-05 2005.12.28~2006.12.27 돼지고기

양일영 061-763-9730 전남광양 유기축산물 2-5-07 2005.12.15~2006.12.14 육계

고민수 033-342-7853 강원횡성 유기축산물 2-5-10 2005.12.22~2006.12.21 원유(젖소)

박주희 062-262-6528 전남담양 유기축산물 2-5-11 2006.1.27~2007.1.26 산란계

김성두 063-642-0332 전북임실 유기축산물 2-5-14 2006.3.10~2007.3.9 돼지고기

노양호 054-783-6857 경북울진 유기축산물 2-5-14 2006.4.3-2007.4.2 한우

김찬명 031-352-1367 경기도화성 유기축산물 2-5-15 2006.5.17-2007.5.16 육계

박병상 043-832-1008 충북괴산 유기축산물 2-5-17 2006.5.17-2007.5.16 육계

이연원 041-337-3823 충남예산 유기축산물 2-5-19 2006.6.15-2007.6.14 돼지고기

안성목장 031-653-2033 경기안성 유기축산물 10-5-01 2005.7.13~2006.7.12 돼지고기

안성목장 031-653-2033 경기안성 유기축산물 10-5-02 2005.12.20~2006. 한우

박병건 031-938-9166 경기고양 유기축산물 9-5-01 2005.10.14~2006.10.13 육계

이창열 031-938-9166 강원화천 유기축산물 9-5-02 2005.10.14~2006.10.13 육계

소래축산 031-964-2147 경기파주 유기축산물 9-5-03 2006.2.21~2007.2.20 육계

이환종 041-632-6991 충남홍성 유기축산물 9-5-05 2006.4.7~2007.4.6 육계

호박골농장 041-633-3133 충남홍성 유기축산물 9-5-06 2006.6.12-2007.6.11 육계

숲골서욱현목장 063-433-4601 전북진안 유기축산물 13-5-1 2006.5.12-2007.5.11 원유(젖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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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번호 기관명 지정일자 인 력 인증기관연락처 인증업무범위

(사)흙살림
·심사원33명

충북청원군오창면
·유기축산물

제1호 [대표:이태근, ‘02.1.31.
(상근3명)

각리642-6
·전환기유기축산물

충북청원] 043)216-0934

(유)돌나라유기인 강원원주시소초면

제2호
증코리아 ‘02.5.23. ·심사원9명 수암리729-2 ·유기축산물

[대표:이언영, (수입가능) (상근6명) 033)732-4234 ·전환기유기축산물

강원원주]

(사)양평환경농업
경기양평군양평읍

제3호
-21추진위원회

‘02.8.12.
·심사원5명

공흥리316-10
·유기축산물

[대표:류인수, (상근2명)
031)774-8095

·전환기유기축산물

경기양평]

(사)한국유기농
서울송파구가락동

제5호
업협회

‘03.07.11
·심사원7명

72-3
·유기축산물

[대표:정진영, (상근3명)
02)406-4462

·전환기유기축산물

서울]

(주)코악스
‘03.12.15 ·심사원5명 서울서초구양재동 ·유기축산물

제6호 [대표:류재희, 
(수입가능) (상근2명) 232 aT센터802호 ·전환기유기축산물

서울]

글로벌유농인

제9호
영농조합법인 ‘05.2.14 ·심사원5명 대구북구동호동492-4 ·유기축산물

[대표:천경욱, (수입가능) (상근3명) 053)326-9895 ·전환기유기축산물

대구]

한경대산학협력단
·심사원7명 경기안성시석정동67 ·유기축산물

제10호 [대표:김경섭, ‘05.2.25
(상근2명) 031)670-5451 ·전환기유기축산물

경기안성]

(사)울진환경
경북울진군원남면

제12호
농업연구회

‘05.6.07
·심사원5명

매화리1032-28
·유기축산물

[대표:황유성, (상근2명)
053)781-0448

·전환기유기축산물

경북울진]

(주)오씨케이
‘05.7.18 ·심사원5명

서울서초구서초동
·유기축산물

제13호 [대표:이범섭, 
(수입가능) (상근2명)

1445-4 서초유니빌
·전환기유기축산물

서울] 1105호 02)522-4351

연암대산학협력단
·심사원5명 충남천안시성환읍 ·유기축산물

제14호 [대표:권찬호, ‘05.9.14.
(상근2명) 수향리산 3-1 ·전환기유기축산물

충남천안]

영농법인학사농장
·심사원5명

전남장성군남면분향리
·유기축산물

제15호 [대표:강용, ‘05.9.14.
(상근2명)

1113-2번지
·전환기유기축산물

전남장성] 061)392-22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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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스페이스
·심사원5명 광주북구오룡동광주 ·유기축산물

제16호 [대표:김봉수, ‘05.9.14.
(상근2명) 과학기술원TBI센터 ·전환기유기축산물

광주]

상지대산학협력단
·심사원5명

강원원주시우산동
·유기축산물

제17호 [대표:노병철, ‘05.12.19.
(상근2명)

660
·전환기유기축산물

강원원주] 033)738-7563

(사)친환경농업
제주제주시회천동

제18호
문화연구소

‘06.2.28.
·심사원5명

2307번지
·유기축산물

[대표:신상범, (상근3명)
064)721-2136

·전환기유기축산물

제주]

경북대산학협력단
·심사원6명

대구북구산격동
·유기축산물

제19호 [대표:송재기, ‘06.2.28.
(상근3명)

1370번지
·전환기유기축산물

대구] 053)950-6448

전남대산학협력단
·심사원6명

광주부국용봉동
·유기축산물

제20호 [대표:우정주, ‘06.2.28.
(상근2명)

300번지
·전환기유기축산물

광주] 062)530-2034

진주산업대학
경남진주시칠암동

제21호
산학협력단

‘06.3.14.
·심사원5명

150
·유기축산물

[대표:배준경, (상근2명)
055)751-3616

·전환기유기축산물

경남진주]

농협중앙회
·심사원5명

서울중구충정로 ·유기농축산물

제23호 [대표:정대근, ‘06.4.07.
(상근5명)

1가 75번지 ·전환기유기축산물

서울] 02)2127-7435 *농산물은사료에한함

건국대산학협력단
·심사원5명

서울광진구
·유기축산물

제24호 [대표:정선호, ‘06.6.21.
(상근2명)

화양동1번지
·전환기유기축산물

서울] 02)450-3119

단국대산학협력단
·심사원7명

충남천안시안서동
·유기축산물

제25호 [대표:오명환, ‘06.7.20.
(상근2명)

산29번지
·전환기유기축산물

충남천안] 041)550-3616

충북대산학협력단
·심사원6명

충북청주시흥덕구
·유기축산물

제26호 [대표:박찬수, ‘06.7.20.
(상근3명)

개신동12번지
·전환기유기축산물

충북청주] 043)261-2529


